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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

1. 주문

○ 광역의회 의결에 따라 시도지사는 각 광역지자체에 배정되는 지방교

부세 중 일부를 지방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하도록 하거나, 교육감은

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각 광역지자체 일반회계에 이전하도

록 함으로써,

지방일반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, 재원 배분

에 있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방자치

발전에 기여하고자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을 개정함.

2. 제안이유



○ 중앙정부는 수십 년째 내국세의 20.79%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

따라 지방교육재정에, 19.24%를 지방교부세법에 의거 지방일반재

정에 주고 있음.

이러한 칸막이식 교부방식은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 진전 추세와 부

합하지 않아,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최근 지방교육재정은 상대적으

로 여유가 있는 반면, 복지 수요 증가로 지방일반재정은 많이 어려운

실정임.

○ 따라서 지방교육재정에서 지방일반재정으로 재원이 이전되거나, 상

황 변화에　따라서는 일반재정에서 교육재정으로 전출이 시행되는

등 지방재정 전체를 칸막이식에서 탈피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할

필요성이 커지고 있음.

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중앙 및 지방의

재정 건전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임.

○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일반재정 간의 재원이전(‘지방재정 스와프’)을

함에 있어 지방의회에게 주도적 권한을 부여해야 함.

각 광역지자체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광역의회가 지역 사정을 반영

해, 재정 간 재원 이전을 하지 않거나 혹은 이전 비율 등을 정하게 함

으로써,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아울러 국민의 소중한 세금

을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게 하여야 함.

이를 위해 관련 법령인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의 개정을 대한민

국 국회와 관계부처인 교육부 및 유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건의하

고자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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